
2020년2분기예산전용‧예비비사용내역보고
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제55조의2(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) 제3항 및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3항에

따라,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 전용 ‧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림

 전용내역
❍ 예산전용 금액 : 총 216,189천원

부서명 정책 단위 세 부
예산과목

예산현액
전용요구액 전용

승인
날짜편성목 통계목 증 감

건  축
기획과

아름답고 
매력있는
도시건축 
조성지원

건축물 
공공성

민관협력형 건축문화 

활성화 사업
민간이전

민간경상
보조금

(307-02)
200,000 16,580

4.20

건축물 
공공성

민관협력형 건축문화 

활성화 사업
일반

운영비
사무관리비
(201-01)

100,000 16,580

주택
정책과

서민주거
안정도모

저소득층 
주거안정
도모(국민)

청년월세지원

인건비

기 간 제
근로자등 
보 수
(101-04)

10,000 39,609

6.22

일  반

운영비

사무관리비

(201-01)
60,000

연  구

개발비

전산개발비

(207-02)
759,839 139,609

민간이전
민간위탁금

(307-05)
100,000

신혼부부매입임대 출자금
출자금

(502-01)
239,975,000 60,000

(단위 : 천원)

 

 



❍ 전용사유

- ‘사회재난에 대비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’ 운영 예산 확보

·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됨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제안된 ‘사회재난에 대

비하는 건축 자문단 및 공모전 사업’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

· 이에 「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」 내 ‘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’

으로 6개 단체(사업) 선정을 완료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집행(계획)하고

집행 잔액(16,580천원)을 전용하여 ‘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자문단

및 공모전 사업’ 운영 예산을 확보함

- ‘청년월세지원사업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일반운영비 등 필요예산 확보

· 서울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요구됨(‘19.9.27)됨에 따라

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미편성된 예산을 확보하고,

민간위탁금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, 상담요원 확대 운영

(10일→8주)에 따라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전용하였음



 예비비 사용 내역
❍ 예비비 사용금액 : 총 1,141,974천원

부서명 정책 단위 세 부

예산과목

예산현액

금회사용액 사용
승인
날짜편성목 통계목 증 감

예산
담당관

일반예산
(예비비)

예비비 예비비
일반

예비비
일반

예비비
93,575,320 490,930

6.11.

주거
사업과

뉴타운사업의
안정적 추진

소송 관련 
비용

(일반회계)

반환금 및 
기타

배상금
등

배상금
등

490,930

예산
담당관

일반예산
(예비비)

예비비 예비비
일반

예비비
일반

예비비
- 651,044

6.22.

공동
주택과

평생 
살고싶은 

주거공동체 
만들기

시민아파
트정리
(일반)

시민·시범아
파트 정리 
부당이득금 

반환

배상금
등

배상금
등

651,044

(단위 : 천원)

 

 

❍ 예비비 지출 사유

- 무궁화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

· 우리 시 매각 토지(홍제동 449-8, 133.1㎡)에 대해 우리 시를 당사자로

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사건이 접수되었으며,

· 소송결과 사건토지는 81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환지되어 서울

시가 취득한 종래 정비기반시설임이 인정되어 패소(19.10.10.)함에 따라

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함.



- 시범아파트 정리사업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

· 옥인시범아파트 및 용강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

자에게 특별공급(상암,강일지구)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산정 시 ‘생활기본

시설 설치비용’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므로, 우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

반환 요청 소송사건이 접수됨1).('14.2월 및 '14.6월)

· 소송 결과 이 사건은 구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, ‘생활

기본시설 설치비용’에 상당하는 비용을 원고 등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위법

하다고 인정되어 패소('20.3월)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

비를 지출함.

1) 상암지구 (‘14.2월) 및 강일지구 (’14.6월)


